
사천시의료보 심의 원회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(의안번  3  2002.  1.  21)

   원 회
2002. 2.  4(월)

1. 심사경과

가. 2002.  1. 21 사천시장 출

나. 2001.  1. 21 원회 회부

다. 2001.  2.  2 사천시의회 62회 임시회 1차 원회 상

2. 안 명요지(사회과장 강 평)

가. 안이

  ◦의료보 법이 의료 여법(2001. 5. 24 법률 6474 ) 로 개 에 라 행 

도의 운 상 나타난 미비 을 개 ․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  (1) “사천시의료보 심의 원회조 ”를 “사천시의료 여심의 원회조 ”로 그 명을 

변경함

  (2) “의료보 법 3조”를 “의료 여법 6조 6항” 로 함(안 1조)

  (3) 원장을 행 “부시장”에  “시장” 로 변경함(안 2조 2항)

  (4) 원회의 심의사항  “보 간의 연장승인에 한 사항”을 삭 하고, “부당이익

 등의 결손처분” 사항을 추가함(안 3조)

  (5) “가부동 인 때에는 의장이 결 권을 가진다”를 삭 함(안 6조 3항)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명돈)

◦본 개 조 (안)  2001. 5. 24. 자로 종 의 의료 보 법이 의료 여법 로  개

므로 종 의 조 를 개 법에 맞게 조 를 개 하는 것 로  개  의료 여법 

6조에 시에 의료 여심의 원회를 두도록 어 있고 지 자치법 15조에 지 자

치단체는 법 의 범  안에  그 사 에 하여 조 로 할  있 므로 법 인 

가 없고, 시행에도 가 없을 것 로 단 니다.

4. 질의 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 의견 : 없음




